
1. 국내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경영 현황

구역전기사업은 소비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 35,000kw 이하의 발전설비를 수요지 인근

에 갖춘 사업형태를 가진다.1)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도입된 구역전기사업은 한때 20개

가 넘는 사업자가 존재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나 기대한 분산형 전원 확대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고 사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현재 8개 사업자만 남아있다. 국내 구역전기사업의 가장 큰 특징

은 전기뿐만 아니라 열을 같이 공급하는 사업형태인 일종의 집단에너지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를 의

제구역전기사업이라고 한다.2)   

1)　전기사업법 제2조의 11

2)　�의제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보칙’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자로 15만 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추거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로 30만 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사업자이다(전기사업법 제9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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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구역전기사업자 일반현황

구분 사 업 자 공급구역

설비

용량

(MW))

사업

허가

상업

운전

공급세대수

전기 열

서울

(5)

짐코* 사당극동APT 2 ’04.11 ’05.12 - -

대성산업 신도림디큐브시티 9 ’09.01 ’11.08 524 524

한국지역

난방공사

가락한라APT 1 ’06.06 ’08.01 919 919

동남권유통단지 32 ’06.08 ’09.04 8,755 8,755

상암 2지구 6 ’06.09 ’10.04 4,490 4,490

경기

(3)

고양삼송지구 99 ’07.08 ’11.12 24,421 20,678

티피피 양주고읍지구 21 ’05.03 ’09.06 10,103 7,574

삼천리 광명역세권 46 ’05.12 ’10.04 12,844 18,669

부산 부산정관에너지 부산정관지구 50 ’99.12 ’08.10 28,091 26,312

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9 ’05.01 ’07.12 10,986 9,546

대전
CNCITY에너지

((구)충남도시가스)
대전학하지구 26 ’06.09 ’13.03 7,175 23,234

충남

(2)

JB(주)

((구)중부도시가스)
천안청수지구 25 ’05.06 ’09.10 10,100 5,726

삼성물산** 아산탕정지구 7 ’06.09 ’09.01 3,953 3,953

계 10 개 사업자 13 개 구역 333 - - 122,361 130,380

* 짐코는 사업권을 반납   ** JB(주)는 삼성물산의 사업을 인수
자료: 한국구역전기협회 

국내 구역전기사업의 일반적인 특징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

단에너지사업자와 같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들과 경영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구역전기사업의 비교 대상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전기중심 대형사업자(대형

전기), 역송 위주의 열병합발전사업자(역송CHP), 열 중심 공급 사업자(열공급), 증기공급 병행사업자(증기

공급), 공공부문 사업자(공공) 등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집단에너지 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형태 분류 

순번 사업자명 그룹 표시

1 DS파워
대형 전기중심 사업자 대형전기

2 대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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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업자명 그룹 표시

3 평택에너지서비스

대형 전기중심 사업자 대형전기4 대구그린파워

5 춘천에너지

6 삼천리(광명)

소규모 구역전기 사업자 소규모전기

7 CNCITY  Energy

8 중부도시가스

9 대성에너지

10 삼성물산

11 티피피

12 대성산업(신도림)

13 인천종합에너지

역송 열병합발전 운영 사업자 역송CHP

14 수완에너지

15 별내에너지

16 부산정관에너지

17 나래에너지서비스

18 위례에너지서비스

19 인천공항에너지

20 안산도시개발

21 미래엔인천에너지

22 내포그린에너지

23 청라에너지㈜

열공급 사업자 열공급24 휴세스

25 부산도시가스(명지)

26 대전열병합발전

증기공급 병행 사업자 증기공급
27 무림파워텍

28 전북집단에너지

29 석문에너지

30 서울에너지공사 공공부문 사업자 공공

가. 매출 현황

<표 3>에서 사업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은 대형전기중심사업자와 역송CHP사업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는 가장 작은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매출액의 증가세도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다. 공공부문 사업자의 경우 2019년 매출액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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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룹별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형전기 소규모전기 역송CHP 열공급 증기공급 공공

2016 205,338 15,270 119,709 21,701 34,709 -

2017 248,285 16,114 143,858 27,280 45,258 148,002

2018 318,778 18,475 189,945 32,548 50,315 163,400

2019 337,364 19,473 181,288 35,636 49,031 155,141

열과 전기 판매를 구분하여 매출 현황을 나타낸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 먼저 그룹별 열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열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열공급사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열매출 사업자를 제외하고 

공공부문사업자가 두 번째로 높은 열매출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형전기중심사업자는 사업구조가 열

보다는 전기를 판매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음에 따라 매우 낮은 열매출 비중을 보인다. 소규모 구역전기사

업자의 경우, 열매출의 비중도 대체로 낮은 편이면서 동시에 비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역송CHP사업자

는 열매출의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인데 2016년에 약 60%였던 비중이 2019년에는 49%까지 

감소하였다. 증기공급 병행 사업자의 열매출 비중은 15~16%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2]에서처럼 그룹별 전기매출 비중은 모든 그룹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전기중

심 사업자의 영업구조가 전기에 치중되어 있음에 따라 이들의 전기매출 비중은 95%를 상회하고 있다. 소

규모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매출 비중이 약 52~54%로 높으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역송

CHP사업자의 전기매출 비중은 2016년 37.3%였으나 2019년 49.1%로 크게 증가하였고 증기공급 병행 사

업자의 전기매출 비중도 41~43%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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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룹별 열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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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룹별 전기매출 비중

나. 영업이익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현황을 그룹별로 <표 4>에 정리

하였다. 그룹별 영업이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영업이익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2017년에 전년

대비 64% 증가하여 대폭 개선되었으나 이후 2018년에 21%, 2019년에 19%로 급감하였다. 둘째, 대형전기

중심사업자와 역송CHP사업자는 비교적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전기중심사업자 5개사

의 영업이익은 지난 4년간 비교적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평균 21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

생하였으나 2017년 139억 원으로 556% 증가하였고, 이후 2019년에도 22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 

역송CHP 그룹도 2016년에도 평균 13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여 가장 견실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평균 2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셋째, 소규모구역전기사업자와 공공사업자는 지속적 영업이익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소규모구역전기사업

자의 영업이익은 2016년 평균 13억 원 적자에서 2019년 4.7억 원 적자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사업자도 2017년 18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에는 92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열공급사업자와 증기공급 병행 사업자는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소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열공급사업자는 2016년 평균 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7년 14억 원 흑자로 전환

되었고, 2018년 21억 원, 2019년 35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다. 증기공급 병행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2016

년 평균 8.5억 원에서 2017년 11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후 2018년에 47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342%의 증가율을 기록하나 2019년에 다시 35억 원으로 24%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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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균 영업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형전기 소규모전기 역송CHP 열공급 증기공급 공공 전체

2016 2,123 -1,335 13,910 -647 846 - 5,191

2017 13,921 -809 17,563 1,429 1,054 -1,838 8,510

2018 14,458 -545 20,853 2,126 4,662 -3,840 10,292

2019 22,541 -469 23,259 3,473 3,542 -9,156 12,281

<표 5>는 사업형태별로 영업이익의 흑자와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의 수를 요약한 것이다. 대형전기, 역송

CHP, 열공급, 증기공급에 비해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쁜 것을 재확인

할 수 있다. 

표 5 영업이익 흑자/적자 현황 

구분 대형전기 소규모전기 역송CHP 열공급 증기공급 공공 전체

2016 3/2 1/5 9/2 1/2 2/2 0/0 15/14

2017 5/0 3/4 10/1 2/1 3/1 0/1 23/8

2018 4/1 1/6 8/3 2/1 3/1 0/1 18/13

2019 5/0 1/6 10/1 2/1 3/1 0/1 21/10

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에서 금융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구역전기

사업과 같은 발전사업은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높더라도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표 6>은 사업형태에 따른 연간 평

균 당기순이익을 정리한 것이다. 역송CHP사업자와 증기공급 병행 사업자들만이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그룹에서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전기중심사업자는 영업이익과 달리 당기순이익에서 100억 원대의 적자 발생 하고 있는데 2016년 평

균 15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기순이익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보인 주된 이유는 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금융(이자)비용이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열공급병행사업자도 영업이익에서는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역송CHP사업자들도 금융비용이 비교적 컸으나 영업

이익 규모가 큼에 따라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소규모 구역전기사업자와 공공부문사업자가 경영악화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역

전기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31억 원 적자에서 2017년과 2018년 10억 원 적자로 다소 개선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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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19년 69억 원 적자로 다시 큰폭으로 악화되었다. 공공부문사업자의 당기순이익도 2017년 23억 원 적

자에서 2018년 47억 원 적자로 악화되었고 2019년 111억 원으로 가장 큰 액수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소규

모 구역전기사업자는 2016년 5개 기업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7년 성과가 다소 개선되어 3개 기업

이 흑자, 4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8~2019년에는 다시 7개 기업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평균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대형전기 소규모전기 역송CHP 열공급 증기공급 공공 전체

2016 -15,444 -3,063 3,920 -12,453 133 - -2,733

2017 -10,274 -1,082 5,513 -7,419 -631 -2,300 -599

2018 -10,411 -1,020 11,413 -7,301 4,150 -4,723 2,121

2019 -4,540 -6,923 10,394 -3,682 1,445 -11,158 1,015

표 7 당기순이익 흑자/적자 사업자 수 (단위: 개)

구분 대형전기 소규모전기 역송CHP 열공급 증기공급 공공 전체

2016 0/5 0/5 5/6 0/2 1/3 0/0 6/21

2017 1/4 3/4 5/6 0/2 2/2 0/1 11/19

2018 2/3 0/7 7/4 0/2 4/0 0/1 13/17

2019 3/2 0/7 5/6 0/2 2/2 0/1 10/20

2. 국내 구역전기사업 경제성 악화의 주요 원인 

앞에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에너지공급사업으로 구역전기사업이 다른 형태의 사업에 비해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구역전기사업의 사업 여건이 악화된 이유는 에너지 생산원가를 회

수할 수 없는 시장구조와 제도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발전설비 규모의 제한 때문에 다

른 발전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 및 배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 사업의 특성상 규모가 커

질수록 한계비용이 감소하나 구역전기사업은 소규모 설비로 소위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 또한, 수요

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형태로 구역전기사업이 운영되는데 대부분의 수요지가 도심지로 토지비용

이 높으며 고비용 연료인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역전기사업은 고비용 구조

를 가지고 있으나 전기와 열의 판매요금은 규제요금으로 사업의 고비용 구조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어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면 생산원가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 생산원가와 

무관한 자기원가와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된 요금을 책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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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의 한국전력 요금 준용은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 악화뿐만 아니라 구역전기사업 도입 취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역전기사업의 도입을 통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하여 분산편익을 실현하여야 하나 현재의 요금제도 하에서 구역전기사

업자는 전기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기보다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구매하여 자신의 소

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3) 실제로 구역전기사업자의 CHP 가동률은 평균 30% 내외로 동

계 기간 열수요가 발생하는 시기 외에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있다. 

시장구조 및 제도적 이유로 인한 구역전기사업의 경제성 악화는 전기와 열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

자를 감소시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익에 위해가 되고 있으며. 전기영업시스템 고도화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

어 사업 여건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

고가의

LNG 발전원

고가의

지중배전망

한전

동일요금

구역전기사업자

저가-고가의

다양한 발전원

적정투자보수

회수

지상설비로

배전비용 낮음

그림 3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 비교

  

3. 국내 구역전기사업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가. 분산편익 보상

소규모 에너지공급시설에서 생산한 전기와 열을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은 분산형 

전원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여 분산편익이 실현 가능하다. 분산편익을 쉽게 정의하면 원거리에서 전력을 송

전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을 절감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송전망 건설

회피, 송전손실 절감, 송전망 혼잡비용 회피 및 송전망 피해회피 등의 비용을 분산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 

3)　�분산형 전원은 수요지 부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40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
전기 및 자가용발전설비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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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산전원 편익 

자료 구분 편익

김용하 외(2011)

(원/kW/년)

송전망 건설 회피편익 80,581

송전손실 절감편익 15,576

전력거래소(2014)

(원/kW/년) 지역별 송전 회피비용

수도권 95,031

비수도권 38,044

제주 155,718

박성민·김성수(2014)

(원/kWh)

시나리오별 

송전혼잡비용

기본 시나리오 16

신재생에너지 변동 시나리오 21

송전망 건설지연 시나리오 46

김효진 외(2015) (원/kWh) 송전망 회피 비용 414

한국지역난방공사(2018)

(원/kWh)

송전망 건설비용 회피
11.74

(2013년)

12.32

(2017년)

전력거래소

(2014)

송전손실 회피
4.13

(2010년)

4.67

(2017년)
김용하 외(2011)

송전 혼잡비용 회피
16.0

(2013년)

16.80

(2017년)

박성민·김성수

(2014)

송전망 피해 회피
41.4

(2014년)

42.72

(2017년)
김효진 외(2015)

주: 한국지역난방공사(2018) 결과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송전망 회피 관련 편익을 종합한 결과임

국내 분산형 전원의 분산편익을 추정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김용하 외(2011)는 분산형 전원으로

서의 국내 열병합발전 전체의 송전망 관련 편익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 기준 송전망 건설 회

피 편익 80,581원/kW, 송전손실 절감 편익 15,576원/kW, 합계 96,157원/kW를 산정하였다. 전력거래

소(2014)에서는 지역별 송전 회피비용을 추정하였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60,935원/kW로 분석되었으

며 비수도권, 수도권, 제주 순으로 편익이 높게 나타났다. 박성민·김성수(2014)는 M-Core 모형을 이용해 

LMP(Locational Marginal Price)를 추정해 송전혼잡비용을 도출하였고, 송전혼잡비용을 발전량으

로 나누어 시나리오별 송전혼잡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김효진 외(2015)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이

용해 유연탄 발전을 열병합발전으로 대체할 때 소비자들의 낼 추가적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1,000가구

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지불의사액으로 41.4원/kWh을 도출하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2018)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송전망 회피와 관련한 편익을 합산한 결과 2013년 73.27원/kWh, 2017년 76.51

원/kWh의 분산전원 편익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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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편익이 발생하는 발전기나 사업자에 대해 편익의 일부를 보상하는 정책은 올해 6월에 발표된 ‘분산에

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산업통상자원부, 21. 6. 30)’에 명시되어 있다. 비록 보상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없으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분산편익 보상이 정책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실제로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산편익 보상안을 가정하였다. 구역전기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발전기 용량에 대

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40MW 이하는 20원/kWh, 40~150MW는 10원/kWh, 150~500MW는 5

원/kWh이다.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한 모든 

전력을 보상하는 경우와 생산한 전력 중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전력량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경우로 구

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 CHP역송 판매량, 외부수열, PLB 열생산량 등은 2019년 사업자 실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전력 거래기간 개선: 전력거래소와의 연중 거래

구역전기사업자는 사업구역 내 공급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와 거래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의 거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력거래소는 3~11월 동안만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전

력과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와 한국전력 사이의 보완공급약관을 따르며 전력거래소와 거래 시 전력시장운

영규칙을 적용받는다. 

한국전력과 거래하는 경우 한국전력이 구입한 전력비용에 영업비용과 투자보수가 더해진 단가가 적용되고 

전력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한국전력이 시장에서 거래하는 단가만 적용받고 한전에는 송전이용비만 지

불하면 되기에 전력거래소와 거래하는 것이 구역전기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한전과 거래하는 경우에 보완전력구매에 대한 상한선인 월간 판매 전력량의 40%를 초과 시 페널티가 부

과되어 구역전기사업자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 또 20MW 이상의 발전기로서 전력거래소의 발전지시에 

발전 가능한 설비 구비 등을 만족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와 거래 시 용량요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와의 거래를 연중 상시거래로 확

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전력거래소와 거래기간 확대는 분산편익 보상과 서로 배치될 수 있는 요인이다. 두 제도

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분산편익 보상을 받기 위해서 CHP 발전량을 늘리면 전력거래소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력거래기간 확대로부터 얻는 보상 수준이 감소한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

는 두 제도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CHP 발전량을 결정해야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에 따라 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 편익은 증대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가 연중으로 확대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였

다. 구체적으로 12~2월 동안 전력거래소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로부

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력거래기간 확대에 따라 

1, 2월 및 12월에 적용할 전력거래가격에 대한 가정은 사업자별로 산정하였는데 2019년 3~11월 전력거래소

와 거래하는 가격(수전가격)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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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별 분산편익 보상 효과

분산편익 보상과 전력거래기간 확대가 실현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5개의 구역전기사업자의 

2019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은 <표 9>의 ‘실적’이다. 다음으로 CHP 전력생산량 전체에 대하여 

분산편익을 보상하는 경우 각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분산편익 1’, CHP 전력생산량 중 직판량에 대해서 분

산편익을 보상하는 경우 각 사업자의 영업이익 변화는 ‘분산편익 2’에 해당한다. ‘현행’은 단순히 2019년 실

적 CHP 전력생산량에 대하여 추가로 분산편익을 보상하는 것이며 CHP 전력생산량 비중을 50~100%까

지 나누어 분산편익 보상효과를 살펴보았다.

직판 수요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전 대신 CHP 전력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분산편익보상 금액

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 변동효과는 각 사업자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각 사업자의 열 수요 및 

직판전력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CHP 가동증가 및 수전전력량 감소는 연료비, 수전전력비 및 열손실 증

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열손실 증가는 초과 열생산에 따른 연료비 증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분

산편익 1’로 분산편익을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 A와 B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영업이익 개선효

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업자의 직판수요량 수준과 기저열원 비중과 같은 사업

자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

표 9 분산편익보상 시 구역전기사업자의 영업이익 변화 (단위: 백만 원)

구분

분산편익 1 분산편익 2

A B C D E A B C D E

실적 (2,349) (1,216) (74) (573) 240 (2,349) (1,216) (74) (573) 240 

현행 (709) 450 161 355 1,223 (1,881) (358) 116 (28) 1,064 

50% (5,079) (286) (129) (3,235) (1,471) (6,251) (1,094) (171) (3,618) (1,630)

60% (4,131) 87 (167) (2,743) (1,737) (5,303) (721) (208) (3,127) (1,896)

70% (3,182) 399 (202) (2,276) (2,123) (4,354) (409) (243) (2,659) (2,282)

80% (2,250) 680 (237) (1,849) (2,644) (3,422) (128) (277) (2,232) (2,803)

90% (1,329) 961 (258) (1,483) (3,567) (2,498) 153 (297) (1,866) (3,726)

100% (456) 1,176 (268) (1,194) (4,555) (1,613) 367 (305) (1,576) (4,714)

주1: 분산편익 1은 전체 발전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경우, 분산편익 2는 발전량 중 직접 판매한 전력량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임
주2: (  )의 값은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함. 즉,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를 의미

분산편익 보상의 재원 크기를 검토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산편익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 5개의 사업자 기

준으로 현재 CHP 발전량에서 일정 요건 수준 하에서 필요한 분산편익 보상의 예산 규모를 <표 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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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에서 CHP 발전량 전체에 대해서 분산편익을 보상하는 경우 최대 99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CHP 발전량 중 직판에 대해서만 분산편익을 보상하는 경우 최대 74억 원

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 11>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구역전기사업에 대해 분산편익을 보상하

는 경우 보상요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 최대 약 1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0 분산편익 보상금액: 발전량 전체 (분산편익 1) (단위: 백만 원)

구분 A B C D E 합계

현행 1,639 1,665 234 927 982 5,447

50% 1,584 1,778 913 1,075 1,183 6,533

60% 1,666 1,972 1,032 1,214 1,388 7,272

70% 1,748 2,166 1,148 1,352 1,593 8,007

80% 1,831 2,360 1,262 1,477 1,798 8,728

90% 1,894 2,554 1,320 1,596 2,003 9,367

100% 1,936 2,748 1,335 1,701 2,208 9,928

표 11 분산편익 보상금액: 발전량 중 직판량 (분산편익 2) (단위: 백만 원)

구분 A B C D E 합계

현행 467 857 190 544 823 2,881

50% 412 970 870 692 1,024 3,968

60% 494 1,164 990 830 1,229 4,707

70% 576 1,358 1,107 969 1,434 5,444

80% 659 1,552 1,222 1,094 1,639 6,166

90% 726 1,746 1,281 1,213 1,844 6,810

100% 779 1,940 1,298 1,320 2,049 7,386

분산편익 보상과 함께 전력거래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수전전력요금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변화효과는 아래 <표 12>에 나타나 있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력거래기간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영업실적 기준으로 최대 2억 

7천만 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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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력거래기간 확대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영업이익 변화 (단위: 백만 원)

사업자 A B C D E

영업이익 변화 142 159 14 241 269

주: 분산편익 보상은 ‘분산편익 1’을 기준

전력거래기간 확대를 통한 이익 증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CHP의 가동을 줄여야 한

다. 반면에 분산편익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HP 전력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12월, 1월 및 2월의 3

개월뿐만 아니라 다른 월의 CHP 전력생산량을 늘려야 하므로 전반적인 수전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

은 두 가지 제도개선 효과를 통해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최적의 효

과를 나타내는 CHP 발전량을 결정해야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분산편익 보상과 전력 거래기간 개선에 따른 국내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CHP 가동률을 높여 발전을 많이 할수록 실현되는 분산편익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산편익 보상 시 

CHP 가동률 또는 직접 생산한 전력 중 판매한 비중과 같은 일정한 보상요건이 전제 조건일 수 있으므로 

분석 시 이를 고려하였다.

분산편익을 보상하게 되면 CHP의 발전량 또는 가동률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으나 명확한 영업이

익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분산편익 보상요건으로 CHP 가동률을 전제하는 경우 분산

편익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CHP 가동률을 높이면서 CHP LNG 연료비 증가, 수전전력 이익 감소, 

과다 열생산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분산편익 보상이 구역전기사업의 경

제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CHP 가동 증가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분산편

익 보상 수준을 충분히 높이거나, CHP 가동률과 같은 보상요건을 완화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의 역송 단

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전력거래소와 전력거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분석한 결과, 전력거래 기간이 확대되면 수전전력비가 감

소하여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량요금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용량요금을 추

가로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경제성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 12~2월 동안만 전력거래소로부터 전

력을 구매하는데 발생하는 개선효과이며, 수전전력량이 증가하면 CHP 발전량이 감소하여 분산편익 보

상 크기가 감소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자는 분산편익 보상제도와 전력 거래기

간 개선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CHP 가동률과 전력거래소와의 전력거래량을 동시에 결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단순히 사업 요건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와 제도적 제약으로 사업 운영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전력 수요와 열 수요는 대부분 포화상태에서 보유한 CHP를 운영하면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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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CHP 외 열원 용량과 최소 열 수요만을 고려하여 CHP 가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 고려하고 있는 분산편익 보상과 전력 거래기간 개선은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와 열을 공급

하는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전력판매 또는 열판매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

는 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구역전기사업의 분산편익 보상 수준을 높일 경우 CHP 발전량을 높여 분산편익 

실현과 분산형 전원 확대라는 구역전기사업의 도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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